
4-11.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

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「자치단체 예산편성

운영기준(행안부 훈령)」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, 공무원 일 숙직비,

통장·이장·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우리 

장성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천원)

항목별
대상인원
(A)

총 예산편성액
(B)

1인당 편성액
(B/A)

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,028 1,368,940 1,332

공무원 일 숙직비 980 58,800 60

통장이장반장
활동보상금

868 1,395,360 1,608

※ 공무원 일·숙직비 예산편성액의 본청 당직비 총액을 입력

☞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경우 1명당 1,332,000원씩 배정하여 1,028명에게 총 1,369

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☞ 공무원 일·숙직비의 경우 일·숙직비 60,000원씩 배정하여 2명이 490일 동안 근무하여 

총 58.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☞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의 경우 이장은 월 수당 300,000원, 상여금 연 200%, 회의

참석수당 1회당 20,000원씩(월 2회) 배정하여 292명에게 총 1,366백만원을 편성하였고,

반장은 연 수당 50,000원씩 배정하여 576명에게 2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
